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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

화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가입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주택연금제도는 이제 활성

화 단계에 진입했다. 본고는 최근 주택연금제도 관련 현황과 정책 대상자 특성 분석을 통해 정부가 주택연

금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와 정책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였다.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가입자 확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이에 따른 정책으로 비수도권 거주자나 미가입 연령층 가입 

확대의 필요성, 정부의 정책 목적에 맞는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의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요건의 개선, 종신

형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 대한 검토·보완 및 가입 시 주택연금 설계서비스 제공,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

려한 우대형 주택연금 운영 등의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이하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특히 제도를 바라보는 정부 시각

의 변화는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주택연금제도

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제1차 기본계획(2006~2010, 보완판)은 안정적

인 제도 도입과 실행을 우선으로 고령자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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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소비·투자 및 경제 활성화에도 중

점을 두었다.1)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에

서는 이전에 비해 노후소득보장 측면에 더 초점

을 두었으나 현세대 노인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보았다.2) 한편, 작년부터 시행된 제3차 기본계획

(2016~2020)에서는 주택연금제도를 공적연금 

강화,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노후 준비 여건 확

충의 세부 과제와 함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

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접근하였다.3)

이러한 제도적 시각의 변화 속에서 정부는 가

입 요건 완화, 각종 상품 개발 등을 통한 제도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을 추진해 왔고, 제

도가 도입된 2007년 515건이었던 주택연금 공

급은 2012년 이후 매년 5000건 이상을 상회하

다 2016년 1만 309건(누적 건수 3만 9429건)으

로 정점을 찍었다.4) 특히 2016년에는 가입 요건 

완화, 신규 상품 출시 등으로 전년 대비 가입자가 

59% 증가하였다.5) 또한 가입 대상 주택가격 한

도(9억 원) 폐지6)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

금 대상 주택 포함 검토 등 가입자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계획, 추진 중이며 2020

년까지 14만 1000건, 2025년까지 33만 7000건

의 주택연금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화하려 

노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고

(2014년 기준 49.6%) 연금제도가 성숙되더라

도 노후빈곤 등 노후소득 불안정이 쉽게 완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7) 이

는 퇴직·개인연금 등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도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제3차 기본계획

(2016~2020)에서는 이전보다 주택연금제도에 

중점을 둔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이 계획에서는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을 노후소득보장 강화

를 위한 주요 추진전략 중 하나로 설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정부가 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와 과제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하에서는 주택연금제도를 간략히 개괄하고, 관

련 현황과 정책 대상자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제

도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 타진과 함께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기본계획 내 분류체계: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고령친화산업 육성’-‘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역모기지제도 활성화’ 

[대한민국정부(20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보완판).]

2) 기본계획 내 분류체계: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3) 기본계획 내 분류체계: ‘고령사회 대책’-‘노후소득보장 강화’-‘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4)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통계편. 각 연도.

5)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17. 1. 17.). 주택연금, 지난해 신규 가입 1만 명 돌파.

6) 주택가격 한도는 폐지하되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인정가격은 9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7) 대한민국 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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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연금제도 개요 

주택연금제도는 미국의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을 벤치마킹한 공적(정

부) 보증 역모기지제도이다. 즉, 주택을 담보로 

연금(대출금)을 받으면서 계약이 종료된 시점(확

정기간 또는 사망 시점)에 일시 상환(주택처분)하

는 금융상품으로, 그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기관

과 가입자 사이에서 보증을 하는 형태이다(그림 

1). 정부가 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공적 보증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주택연금에 가

입하려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

상이어야 하는 연령 조건과 9억 원 이하 주택(부

부 기준 1주택 원칙) 소유의 자산 조건을 충족해

야 한다. 연금수급 방식에는 크게 종신방식, 확정

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이 있으

며 각각의 지급 방식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주

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특정 용도로 개별 한도 내

에서 목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가입

자 및 배우자는 주거가 보장된 상태로 보증기한 

종료 시까지 대출금을 유예한 상태로 연금수급

이 가능하고,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많을 시 상속할 수 있으며, 부족하더라도 채무자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주택연금의 보증은 부부가 모두 사망

하거나 주택 소유권 상실, 장기 미거주, 처분조건

약정 미이행 및 주택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종료되며 안정적인 보증을 위해 정부

는 가입자의 장수리스크,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등을 고려한 보증료(초기 보증료+연 보증료)를 징

수한다. 대출의 적용금리는 가입 시 선택하게 되

는데 기본적으로 변동금리이며, 보증료와 이자는 

모두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된다.

그림 1. 주택연금제도 체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에서 2017. 4. 10. 인출.

금융기관
가입자
(신청인)

한국주택
금융공사

4. 대출 실행(주택연금대출)

3. 보증서 발급 1. 보증 신청
2. 보증 심사



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95

3. 주택연금제도 관련 현황 및 대상자 특성 

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 추진은 최근 가입자 규모의 빠른 증

가에 힘입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에서는 

제도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 타진과 함께 이를 위

한 정책과제 도출 차원에서 주택연금제도 관련 현

황과 정책 대상자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주택연금제도 관련 현황 

<그림 2>는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현재까

지의 연도별 주택연금 공급 추이이다. 앞서 언급

했듯이 2007년 515건의 공급으로 시작된 주택연

금은 점차 증가하다가 2012년부터 5000건을 상

회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 1만 309건을 기록했

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 대비 59%나 증가했는

데, 여기에는 가입 요건의 완화와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의 영향이 컸다.8)9) 이처럼 정부의 적극

표 1. 주택연금제도 개요

구분 내용

가입 연령 본인 또는 배우자 만 60세 이상

가입 주택 부부 기준 1주택 원칙, 9억 원 이하 주택

지급(대출) 방식

① 종신방식(종신지급, 종신혼합)

③ 대출상환방식

② 확정기간(혼합)방식

④ 우대방식1)(우대지급, 우대혼합)

※   종신방식은 정액형 또는 전후후박(前厚後薄)형2) 중 선택 가능,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가능

지급(대출) 한도 최초 가입 시 결정되며 각 지급(대출) 방식에 따라 일시·수시 인출한도 설정 및 사용 가능(인출한도 상이, 최대 70%)

가입자 보장한도

①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잔액 채무자(상속인) 귀속

②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부족분 별도 청구 없음

※ 연금지급총액: 월 지급금 누계+수시 인출금+보증료(초기 보증료, 연 보증료)+상기 3개 항목에 대한 대출이자

보증료
① 초기 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

② 연 보증료: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

적용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형태의 변동금리방식으로 3개월 CD금리, 신규 취급액 COFIX금리 중 선택

보증기한
① 부부 모두 사망

③ 장기 미거주

② 주택 소유권 상실

④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 용도 외 사용

상환 계약 종료 후 대출금 일시 상환(주택처분), 계약 종료 시까지 대출금 상환 유예

주: 1) 부부 기준 1억 5000만 원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17%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2) 초기 10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 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에서 2017. 4. 10. 인출 및 재구성.

8) 기존의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조건을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가입 요건을 완화하였다. ‘내집연금 3종세트’에는 주택담보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17. 1. 17.). 주택연금, 지난해 신규 가입 1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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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택연금 공급 추이

(단위: 건)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통계편.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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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지는 실제 가입자의 빠른 증가로 나타나

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규모 측

면에서는 아직까지 제도 이용자가 많지는 않은 상

황이다. 현재까지의 주택연금 누적 공급 건수(3만 

9429건)는 가입 대상 가구인 60세 이상 가구주 기

준 전체 가구 수(2016년 기준 553만 2567개) 대

비 0.71%에 불과하다.10)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주택연금제도는 대

상자 측면에서 활성화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

으며, 더불어 곧 다가올 베이비붐 세대 은퇴 및 이

들의 노년층으로의 대거 진입으로 인해 대상자 규

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하면,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인 

것을 감안할 때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경향과 더불어 주택연금제도는 활성화 단계에 진

입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지급 

방식별 선택 비율을 보면 종신형과 정액형이 다

른 방식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종신

형 내에서는 종신혼합방식(대출한도 50% 이내 

인출한도 설정 후 잔액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

록 지급)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고, 종

신지급방식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2016년에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의 영향으

10)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결과(2017)로 60세 이상 가구주로 추출하여 계산한 수치이며, 가입 조건인 주택 소유 여부 및 가격에 대한 정

보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고려되지 않았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비율이 매우 낮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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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64.2%). 하지

만 ‘내집연금 3종세트’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우대형 주택연금이 종신정액형으로 설계된 것을 

고려할 때, 가입자 대다수는 오랜 기간 안정적으

로 지급되는 노후소득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한 가지 나타나는 최근의 경향은 전후후박

(前厚後薄)형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26.8%). 여기에는 가입자들의 은퇴 후 

소비 패턴, 가입 당시의 가계 상황, 열악한 노후

소득 수준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이다. 추가적

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제공되는 통

계와 자료에서는 가입자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이

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기술한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지급 방식별 선택 

비율은 2017년 3월 현재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

이고 있다.

<표 3>은 주택연금제도의 지역별 현황을 정리

한 것이다. 2017년 3월 말 전국 기준 가입자 평

균 연령은 72세, 평균 월 지급금 98만 원, 평균 

주택가격 2억 8500만 원, 가입자 수 4만 3356

명, 보증공급액 4조 5155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

히 가입자 평균 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 70

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통해 주택연금 

대상자 중 60대 등의 저연령층 가입률이 상대적

으로 낮음을 예상할 수 있다.11) 또한 평균 월 지

급금은 45만~128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수

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광주 제외)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균 

월 지급금의 격차는 가입자들이 선택한 연금지

급방식의 영향도 일정 부분 있겠으나 대부분 종

표 2. 주택연금 가입자 지급 방식별 선택 비율 추이: 주택연금 공급 기준

(단위: 건, %)

연도 전체
지급 방식 ① 지급 방식 ②2)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기타1)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

2012년 5,013(100.0) 3,615(72.1) 1,398(27.9) 0(0.0) 3,684(73.5) 43(0.9) 959(19.1) 327(6.5)

2013년 5,296(100.0) 3,639(68.7) 1,256(23.7) 401(7.6) 3,718(70.2) 26(0.5) 639(12.1) 913(17.2)

2014년 5,039(100.0) 3,609(71.6) 1,086(21.6) 344(6.8) 3,737(74.2) 18(0.4) 326(6.5) 958(19.0)

2015년 6,486(100.0) 5,136(79.2) 1,242(19.1) 108(1.7) 4,557(70.3) 22(0.3) 294(4.5) 1,613(24.9)

2016년 10,309(100.0) 6,615(64.2) 1,901(18.4) 1,793(17.4) 7,497(72.7) 7(0.1) 41(0.4) 2,764(26.8)

2017년 3월 3,927(100.0) 2,689(68.5) 600(15.3) 638(16.2) 2,909(74.1) 0(0.0) 0(0.0) 1,018(25.9)

주: 1)   확정기간혼합방식, 사전가입방식(2013. 6. 1.~2014. 5. 31. 한시 시행 후 폐지),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이 해당되며 대출상환방식, 우

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은 2016년부터 시행됨.

2) 증가형과 감소형은 2016년 2월부터 폐지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통계편. 각 연도.

11) 자료의 접근성 문제로 가입자(부부 기준)의 정확한 연령 분포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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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볼 때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114만~381

만 원). 더불어 주택연금액은 가입 연령이 낮을수

록(수급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낮아지게 설계되

어 있는데 가입자의 평균 연령이 큰 편차 없이 특

정 연령대에 몰려 있는 상황 역시 지역별 주택가

격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예상하게 한다.

또한 현재 주택연금제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의 이용률이 매우 높다. 2017년 3월 말 

기준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입자 비율은 71.7%이

며 부산(7.3%)을 제외한 수도권 외의 지역은 모

두 5% 미만의 가입률을 보인다. 보증공급액 비

율(2017년 1~3월 누적 기준) 역시 유사한 경향

을 보이는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보증공급액 비

율(78.4%)은 가입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주택연금제도는 연금액 수준과 가입률에

서 지역 간 편중, 편차가 심각하며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12) 

표 3. 주택연금제도 지역별 현황: 2017년 3월 말 기준

지역
평균 연령1)

(세)
평균 월 지급금

(만 원)
평균 주택가격

(백만 원)
가입자 수

(명)
가입자 비율

(%)
보증공급액

(억 원)
보증공급액 비율2)

(%)

전국 72 98 285 43,356 100.0 45,155 100.0

서울 71 128 381 13,491 31.1 17,062 37.8 

경기 71 101 295 15,001 34.6 15,859 35.1 

인천 72 74 207 2,616 6.0 2,462 5.5 

부산 72 81 217 3,172 7.3 3,047 6.7 

대구 73 75 205 1,957 4.5 1,734 3.8 

광주 73 55 145 776 1.8 374 0.8 

대전 72 74 193 1,083 2.5 677 1.5 

울산 70 74 213 386 0.9 395 0.9 

충북 73 61 163 624 1.4 477 1.1 

충남 73 61 164 610 1.4 394 0.9 

세종 71 75 213 36 0.1 80 0.2 

전북 73 51 137 717 1.6 310 0.7 

전남 73 45 114 332 0.8 134 0.3 

경북 72 56 153 562 1.3 504 1.1 

경남 71 65 180 1,212 2.8 1,136 2.5 

강원 74 53 133 667 1.5 373 0.8 

제주 72 63 173 114 0.3 137 0.3 

주: 1) 부부 중 연소자 기준.

2) 2017년 1~3월 누적 기준으로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될 예상 공급액(월 지급금+개별인출금+대출이자+보증료)을 뜻함.

자료: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통계편 4월호 재구성.

2)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에서 2017. 4. 28. 인출 및 재구성.

12) 각 연도 ‘주택금융월보 통계편’ 통계치를 계산해 보면 2012년 87.4%, 2013년 84.4%, 2014년 81.2%, 2015년 80.1%, 2016년 77.3%

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보증공급액 비중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수도권 편중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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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연금제도 대상자 특성 

이상에서 살펴본 주택연금제도는 이제 활성

화 단계에 진입했고, 현행 가입자들은 주택연금

제도를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주택연금액 수준

과 가입률의 수도권 집중 현상 및 지역 간 편중·

편차가 심각했다. 이하에서는 주택연금제도 활

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2016년도 주

거실태조사를 기초로 주택연금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4>는 주택연금제도 가입 대상인 60세 이

상(가구주 만 연령 기준) 가구의 자가점유율을 

가구주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분위별로 정리

한 것이다.13) 자가점유율은 70~79세 연령군이 

75.4%로 가장 높고, 그다음 60~69세 연령군이 

73.1%, 80세 이상 연령군이 67.6% 순이다. 전

체 응답 가구(56.8%)에 비해 모두 높은 수준이

며, 이는 생애주기상 주택 마련을 완료한 시기

임과 동시에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는 강한 의식

(89.3%)14)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

로 보면 도 지역-광역시-수도권 순으로 자가점

유율이 높은데, 이는 지역별 주택가격의 영향으

로 판단된다. 수도권의 자가점유율이 가장 낮음

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택연금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점은(표 3) 도 지역과 광역시의 제

13) 주택연금제도의 가입 요건상 자가보유율이 아닌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을 사용하였다.

14)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의 60세 이상 가구(가구주 만 연령 기준)의 주택보유의식 수치이다.

표 4. 자가점유율: 2016년 기준

(단위: %)

구분 자가점유율
가구주 연령별 자가점유율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56.8 73.1 75.4 67.6

지역1)

수도권 48.9 65.8 65.5 53.7

광역시 59.9 72.6 75.8 59.4

도 지역 66.7 83.1 85.0 80.6

(가구)소득

계층2)3)

1~2분위 48.8 58.0 68.8 63.8

3~4분위 43.8 72.9 83.4 79.7

5~6분위 53.7 80.7 86.2 83.7

7~8분위 67.4 87.2 89.2 85.5

9~10분위 73.6 86.5 90.2 84.4

주: 1)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에 포함, 세종특별자치시는 도 지역(충남)에 포함.

2)   소득분위는(경상소득 기준) 다음과 같음. 1~2분위: 109만 원 이하, 3~4분위: 11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5~6분위: 201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7~8

분위: 301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9~10분위: 400만 원 초과.  

3) 가구소득 문항에 대한 모름/무응답 가구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국토교통부(2016).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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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 준다. 한편,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

주하는 80세 이상 연령군은 자가점유율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 크게 떨어져 주택연금제도를 이

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40% 이상이 될 것으로 보

인다. 반면, 도 지역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연령

군의 자가점유율은 다른 연령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는 대부분 주택가격이 저렴한 농

촌에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15)

가구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대

체로 자가점유율이 떨어지는데, 연령군이 낮을

수록 소득계층별 자가점유율의 격차가 커짐을 

알 수 있다. 60~69세 연령군은 소득 9~10분위

와 1~2분위의 차이가 28.5%로 70~79세 연령군 

21.4%와 80세 이상 연령군 20.6%에 비해 그 간

극이 더 크다. 특히 가구소득분위 2분위 이하에 

속하는 60~69세 연령군은 자가점유율이 58.0%

로, 열악한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제

표 5. 주택가격: 2016년 기준

(단위: 만 원, %)

구분
평균

주택가격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7억 원 
이하

7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

전체(60세 이상) 22,375 14.7 21.4 14.3 12.8 16.1 13.7 3.5 1.4 2.0

가구주 연령

60~69세 24,712 8.9 18.1 15.4 14.2 19.8 15.7 4.3 1.4 2.2

70~79세 21,198 16.0 25.2 13.6 12.5 14.0 12.8 2.6 1.3 2.0

80세 이상 16,365 33.4 25.4 11.8 8.5 7.3 8.1 2.6 1.7 1.2

지역1)

수도권 35,565 2.1 9.6 9.4 13.6 23.5 25.6 7.6 3.6 5.0

광역시 20,881 3.3 18.3 23.2 19.7 20.3 12.5 1.6 0.3 0.8

도 지역 11,597 31.0 33.2 14.4 8.9 7.8 3.8 0.9 0.1 0.0

(가구)

소득계층2)3)

1~2분위 13,369 27.3 30.0 15.0 9.9 10.3 6.2 0.7 0.2 0.3

3~4분위 21,610 8.9 20.8 16.3 15.1 19.2 14.6 3.1 1.6 0.5

5~6분위 27,042 5.9 15.6 14.0 16.2 19.9 18.7 5.2 1.8 2.7

7~8분위 34,209 2.5 9.3 12.8 14.0 21.4 26.8 6.6 2.2 4.4

9~10분위 44,593 1.5 6.7 7.8 13.0 21.8 23.1 11.1 4.7 10.2

주: 1)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에 포함, 세종특별자치시는 도 지역(충남)에 포함.

2)   소득분위는(경상소득 기준) 다음과 같음. 1~2분위: 109만 원 이하, 3~4분위: 11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5~6분위: 201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7~8

분위: 301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9~10분위: 400만 원 초과.

3) 가구소득 및 주택가격 문항에 대한 모름/무응답 가구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국토교통부(2016).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15) 이 조사에서 80세 이상 가구주의 61.6%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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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가 상당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와 함께 전 연령군 모두 가구소득분위 

1~2분위와 3~4분위의 자가점유율 격차가 다른 

분위 구간에 비해 가장 커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특히 1~2분위)에 대한 정부 차

원의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5>는 만 60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을 가구주 연령별, 지

역별, 가구소득분위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기

준 평균 주택가격은 2억 2400만 원 수준으로 현

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 2억 8500

만 원보다는 낮았고, 약 절반 정도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가 28.9%,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13.7% 수준이었고 5억 원 

초과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6.9%로 매

우 낮았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았고, 80세 이상 가구는 평균 주택

가격이 1억 6400만 원 정도로 전체 평균에 못 미

쳤으며 약 60%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69세 연령군이 1

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27.0%였

고, 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7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 연령군보다 모두 높았다. 70~79세 연령군

의 주택가격 분포는 다른 두 연령군의 중간 수준

이었으나 1억 원 이하에 다소 몰려 있다(41.2%). 

지역별로도 주택가격의 차이가 컸는데, 수도권

은 3억 5600만 원, 광역시는 2억 900만 원, 도 

지역은 1억 1600만 원 수준으로 연령군별 주택

가격에 비해 편차가 훨씬 컸다. 도 지역의 경우 

1억 원 이하의 주택이 64.2%인 반면 수도권은 

11.7%로 매우 낮았고 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약 65%,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16.2%였다. 

광역시는 수도권과 도 지역의 중간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액의 지역 간 편차(표 3)의 원

인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다. 가구소득계층별로

는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의 가격이 높게 나타났

는데, 한 가지 특이점은 소득분위 9~10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16%, 7~8분위의 24.6% 정도

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한다는 점

이다. 

이러한 현황과 현행 주택연금제도를 연결지어 

보면 앞으로 가입자가 전반적으로 확대될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 중 연령

이 높은 가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우대형 주택연금은 가

입 연령과 주택 소유 여부 및 주택가격만을 고려

하기 때문에 고소득 가구도 가입할 수 있는 구조

임을 알 수 있다.

4. 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여기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주택연금제도 관련 

현황과 대상자 특성을 토대로 주택연금제도 활성

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첫째,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가입자 확대에 대

한 우선순위 설정과 이에 따른 정책 추진이 필요

하다. 특히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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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려는 가입 대상 주택가격 한도(9억 원) 폐지

(인정 가격은 9억 원 제한)를 통한 가입자 확대 부

분은 우선순위 등의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해 보

인다.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분석 결과, 9억 원

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가구 비

율은 2.0% 수준에 불과하여 가입자 확대의 실효

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표 5). 

오히려 가입률이 저조한 비수도권 거주자나 미가입 

연령층(예: 60대) 가입을 우선순위에 두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표 3).  

둘째, 정부의 정책 목적에 맞는 제도 활성화 추

진이 필요하다.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 

추진하는 ‘주택연금제도의 대폭 확산’은 노인빈곤

율 완화와 노후소득의 불안정 해소라는 정책 목적

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행 제도 설계상 

개선 및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우선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요건의 개선이다. 우대형 주택연금

의 도입에는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

권의 가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실제로 

이들의 가입률 제고에도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었

다.16)  하지만 가입 요건을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

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1억 5000

만 원 이하 1주택 소유자라는, 연령과 주택가격만

을 기준으로 한 까닭에 고소득층 가구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었다. <표 5>에 따르면 가

구소득 9~10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16%, 7~8분

위의 24.6% 정도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반면, 가구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가구 중 

약 27.3%(주택가격 9억 원 이하 가구 기준)는 가

구소득이 낮음에도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소득분배의 역진성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입자들 간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임과 동시에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적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어느 계층까지 우대형 

주택연금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고

민과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신청자(가구)에 대한 

소득 수준이 고려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노후소득의 적정성 확보 차원에서의 종신

형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행 종신형 지급 방식 중 종신혼합방식은 대출한

도 50% 이내 수시인출, 대출상환방식은 70% 이

내(50% 초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우대혼합방식

은 대출한도 45% 이내 수시인출이 가능하고 모두 

설정한 인출한도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월 지급

금으로 종신토록 받게 된다. 그리고 종신형 내 전

후후박형은 초기 10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 지급금의 70% 수준을 받

는다. 이러한 방식들은 가입 당시 개별 가구의 노

후소득 수준을 비롯한 가계별 특수한 상황이 반영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출한도 설정 후 차

액에 대한 연금 지급 및 연금액 감액 등으로 노후

소득보장의 적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정책 목적을 고려

할 때 대출상환방식은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외의 종신혼합방식과 우대혼합방식, 전후후박

16) 원종현(2016). 주택연금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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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월 지급금(정액형)이 

가입자의 노후소득 수준을 적절히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활성화, 정착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급 방식별 인출한도의 설정 변경

이나 전후후박형 설계의 급여 수준 및 급여별 수

급기간 조정 등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주택연금 신청 시 제도 설명과 보증 상담 

수준에 그치지 않는 주택연금 설계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현재 가입자들

은 대체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을 제공하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에도 종신혼합방식은 2016

년 기준 18.4% 수준을 보이고, 최근 들어 전후후

박형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종신형 지급 

방식에서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표 2). 

셋째,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주택연금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우대형 주택연금

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60세 이상 가

구 중 절반 정도는 주택가격이 1억 5000만 원 이

하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현행 제도 설계상에서 

주택연금제도가 활성화되어 가입자가 확대되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률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인 금리 혜택으로 인한 우대형 주택연

금의 추가 손실 부분을 우대형 주택연금 미가입자

에게 부담 및 위험 분산을 해야 하는데, 상대적으

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비율이 높아 재정건

전성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

면에서 우대형 주택연금의 확대를 통한 가입률 제

고 정책의 추진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

며 소득공제 강화, 세제 감면 등과 같은 급여 외적

인 제도 활성화 정책의 병행·강화가 매우 필요하

다고 하겠다. 이 외에도 제도 설계상 주택시장의 

변동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은 제도 지속 가능

성의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주택연금제도는 가입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초로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

율, 기대수명 등을 반영하여 주택연금액을 산정하

여 지급하는데, 초기 산정한 주택연금액은 변동 없

이 지급되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 시 발생되는 손

실은 고스란히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

문이다. 또한 예상보다 높은 기대수명이나 기대금

리와 실질금리의 간극 등도 주택연금 재정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정부의 주택연금제도 활성화는 

이러한 변수들을 모니터링하고 전망하면서 재정

적 지속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나가며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 정부는 주택

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가입자 규모

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주택연금제도는 이제 활성

화 단계에 진입했다. 본고는 최근 주택연금제도 

관련 현황과 정책 대상자 특성 분석을 통해 정부가 

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고

려해야 할 요소와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였다.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가입자 확대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과 이에 따른 정책으로 비수도권 거주자

나 미가입 연령층 가입 확대의 필요성, 정부의 정

책 목적에 맞는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의 우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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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요건의 개선, 종신형 주택연금 지

급 방식에 대한 검토·보완 및 가입 시 주택연금 설

계서비스 제공,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우

대형 주택연금 운영 등의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과제 외에도 주택연금제

도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 내

지는 정책과제들이 있다. 앞서 살펴본 지역 간 주

택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연금액 격차로 인한 지

역별 가입자 간 소득불균형 심화, 주택연금에 가

입하지 못하는 무주택 가구 특히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불안정 해소, 주택연금액을 부채로 

인식하는 기초연금의 특성에 따른 주택연금액 수

급액 증가로 인해 기초연금 미수급자였던 이가 제

도에 편입되는 현상 등 제도 내외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와 과제가 있다. 정부는 주택

연금제도 활성화 추진 시 이에 대해 신중하게 접

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데이터의 체계

적인 구축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 분석 연구

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 대상자의 특

성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주택가격 9억 원의 가입 요건 상한선 폐지 재검토, 

우대형 주택연금의 소득분배 역진성 문제 등은 정

책 대상자의 특성 분석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

항으로 도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제공되는 자료

들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가구 형태, 소득 수준

과 소득 구성 형태 등 개인 또는 가구 수준의 세부 

정보가 없어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능하다

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수준에서 데이터의 

구축·개방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베이비

붐 세대와 미이용자 등 잠재 수요자에 대한 각종 

설문조사 등을 통한 데이터 구축도 계속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